
 

금리인하요구권안내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행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조의 금리인하 요구 등 제 항에 의거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아래와같이안내해드리오니 이용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제 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에 의거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재평가를받아금리변경을요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은행의평가결과에따라금리인하요구가수용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대상여신

고객의신용상태에따라금리가차등적용되는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사유

- 회사채의등급이상향된경우

- 재무제표상재무상태가개선된경우

- 회사가새로운특허를취득한경우

- 담보를제공함으로써 신용등급이개선된경우

- 기타사유로신용등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동사항이생기는경우등



 

신청방법

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리담당자 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금리인하요구 문구를포함한제목을작성하셔서 이메일

주소로보내주시면됩니다

기타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개선이경미하여금리인하요구인정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등은행심사

결과에따라고객의금리인하요구는수용되지않을수있습니다

- 은행은금리인하요구를받은날로부터 영업일이내 고객에게자료의보완을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그사유를고객에게통지합니다

- 본금리인하요구권내용은 년 월 일기준입니다


